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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투자신탁명: 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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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주요변경내용:  
-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 

- 기재 수정 등 
 
▶ 변경대비표:  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
항 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 22 조 
 (환매

가격 및 
환매방법) 

환매대금 지급일 
변경 

② 제 21 조의 규정에 
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
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
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
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
제 8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
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
지급한다.  
 
③ 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
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
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
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
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
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
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
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
제 9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
지급한다. 

② 제 21 조의 규정에 
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
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
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
청구한 날(당일 포함)부터 
제 6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
통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
지급한다.  
 
③ 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
불구하고, 수익자가 제 22 조의 
2 에서 정한 환매청구 접수시간 
경과 이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
환매청구일(당일 포함)로부터 
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
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
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
제 7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
지급한다. 

부칙 신탁계약 변경 
체결 
 

- 부 칙 (2025.06.12) 
 
제 1 조  (시행일)  
 
본 신탁계약은 해당 투자신탁 
변경등록의 완료 및/또는 
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
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 (…) 

 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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